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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별 국선대리인 선임현황 

연도 신청 선임 기각 취하 선임률 
실제 
선임률 

2003 660 293 346 7 46% 46% 

2008 604 149 405 10 75% 27% 

2009 818 98 657 1 72% 13% 

2010 935 134 760 13 85% 15% 

2011 881 165 633 4 86% 21% 

2012 998 173 748 9 91% 19% 

2013 925 123 719 6 92% 15% 

2014 1,371 136 1,166 6 87% 10% 

2015 1,169 138 984 4 92% 12% 



연도별 국선대리인 선임 사유별 기각현황 

연도 신청 기각 
제70조 1·2항 제70조 3항 단서 

건수 기각률 건수 기각률 

2008 604 405 49 9% 356 64% 

2009 818 657 38 5% 619 82% 

2010 935 760 23 3% 736 82% 

2011 881 633 26 3% 607 76% 

2012 998 748 18 2% 730 79% 

2013 925 719 10 1% 709 84% 

2014 1,371 1,166 20 2% 1,146 88% 

2015 1,169 984 12 1% 972 87% 



청구부적법을 이유로 한 기각 결정문 

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

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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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변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설문조사 결과 

출처 : 한겨례신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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